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255,534

30,777

재정성과

333,625

자산 총계 1,482,503 1,544,038 61,535 1,860,711

비용 총계

8,756 

-1,840수익 총계 276,590 

-2,93211,688 

197,876 

278,429 

212,510 14,634 

부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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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5. 관리채무부담비율

6. 관리채무상환비율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0. 자체세입비율

10-1. 자체세입증감률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3. 의무지출비율

13-1. 의무지출 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동종단체
평    균

1.재정 건전성

2.재정 효율성

 ☞ 자치단체별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 설명 및 자치단체 의견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2. 예정)

9-2. 재정분석 결과(2014년 재정분석 결과)

3.재정운용노력

분   야(분석지표) 자치단체 전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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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
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

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
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

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

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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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세 지출예산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비과세·감면액(A)

(단위 : 백만원)

△1.06%

0.00% 0 0.00% 0 0.00%

18 1.56% 18 1.33% 0

0.00%

229 20.10% 542 41.07% 313 1.366

3.06% 35 2.67% 0 0.0115

0 0.00% 0 0.00% 0

0.1823

1 0.06% 1 0.05% 0.1304

6.81% 79 6.00% 2 0.0197

12 1.09% 15 1.12% 2

국토 및 지역개발

0

과학기술

국가

외국

기타

164

15

78

35

0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14.39% 161 12.22%

1.28%보건

△3 △1.66%

4 0.299219 1.44%

3

140

43

0

2013년도(A)

금액

1139 100.00%

402 35.27%

총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2014년도(B)
분     야

0.28% 4 0.33%

비과세

감면

비과세·감면율(A/(A+B)) 16.41%

지방세 징수액(B) 5,999 6,453 7,209 7,196 7,182 

942 878 474 768 944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177 

0.00% 0 0.00% 0 0.00%

3.77% 43 3.23% 0 △0.73%문화 및 관광

12.33% 147 11.14% 7 0.0465

256 19.41% △146 △36.27%

구성비 금액

1,319 0.1582

831 1,139 1,319 

1 0.3589

15.51%

100.00% 180

15.93% 10.34% 13.66%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증감(C=B-A)

○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236 345 357 370 375 

1,223 

기능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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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세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보 통 세

목 적 세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
행세포함)

합     계

- 지역자원시설세 - -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교육세 - - - - - 

도시계획세 - - - - 

- 

목적세소계 - - - - - 

담배소비세 - - - - 

- 

지방소비세 - - - - - 

등록면허세 - - - - 

- 

지방소득세 - - - - - 

레저세 - - - - 

- 

지방소득세 1 - 1 - - 

자동차세

보통세소계

177 42 134 1 

- 

재산세 1,121 893 228 - 

주민세 21 9 12 - 

- 

1,319 944 373 1 - 

1,319 944 373 1 -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14년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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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4년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3 14,145

여성정책추진사업 37 4,6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8,940

기  타 7 564

▸ 2014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바로가기 사이트 명 기재)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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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순창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3,302 12,839 96.52

여성정책추진사업 4,685 4,753 97.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919 7,604 96.03

자치단체 특화사업 518 482 93.10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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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

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1,057 7,989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설문 및 홈페이지 의견 제시된 주민의견 수렴결과 중 지역경제, 농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 등 증액 대상 대항목을 선정하여 예산액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

부사업내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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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별 도 공 개

☞ 주요내용 :전시,공연,체험행사 등 간략히 기재

☞ 대상사업 :광역 5천만원 이상,기초 1천만원 이상



9-9. 수의계약 현황

○ 우리 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정성과

순창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3.91%

3,178 7,826 852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824 184 165 449 53 

 수의계약실
적

금액

건수

16,548 2,916 

1,000만원이상총계약 실적
(A)

건수 금액

1,000만원이상수의계약 실적
(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1.07%

금액

1,357 79,407 53 85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16,548 2,916 3,178 7,826 852 

건수 824 184 165 449 53 

16,548 

2,916 3,178 

7,826 

852 

824 

184 165 

449 

5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 69 -



- 70 -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635 640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12.31.교부),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에 공시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197 2,635

인건비 절감 46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0 28
업무추진비 절감 2 1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33 -39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절감 -212 355
지방청사 관리․운영 2,714 2,633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27 640

지방세 징수율 제고 -84 15

지방세 체납액 축소 88 148

경상세외수입 확충 -518 -90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03 1,200

탄력세율 적용 137 182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